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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.
✓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

제2기재란 우선권

제3기재란 신규성,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

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
✓ 제5기재란 신규성,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(PCT규칙 43의2.1(a)(i)),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

헌 및 설명

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

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

1.

✓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

추가적인 조치
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,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("IPEA")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. 다만, 출원인이 본 기관
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,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.1의2(b)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
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, 출원인은 서식 PCT/ISA/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
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(해당하는 경우)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.

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/ISA/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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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 PCT/ISA/237 (제1기재란) (개정 2019년 1월)

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

언어와 관련하여,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✓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

1.

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
(PCT규칙 12.3(a) 및 23.1(b))

2.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
성되었습니다(PCT규칙 43의2.1(b)).

국제출원에 개시된 핵산염기 및/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,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

부록 C/ST.25 텍스트 파일

a.

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

b. PCT 규칙 13의3.1(a)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/ST.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
된 서열목록

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

부록 C/ST.25 텍스트 파일 (규칙 13의3.1(a))

3.

c.

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(규칙 13의3.1(b) 및 시행세칙 713)

4.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,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
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개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
서가 제출되었습니다.

추가 의견: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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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기재란 신규성,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(PCT규칙 43의2.1(a)(i)),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
설명

견해1.

청구항 1-23 있음신규성 (N)

청구항 없음 없음

청구항 1-23 있음진보성 (IS)

청구항 없음 없음

청구항 1-23 있음산업상 이용가능성 (IA)

청구항 없음 없음

인용문헌 및 설명 :2.

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.
D1: KR 10-0948632 B1 (이상빈 등) 2010.03.24
D2: WO 2013-099946 A1 (OTSUKA PHARMACEUTICAL FACTORY, INC. 등) 2013.07.04
D3: KR 10-2019-0111513 A (주식회사 이화메디텍) 2019.10.02
D4: KR 10-1998-0021443 A (이종현) 1998.06.25

I. 신규성 및 진보성(PCT 제33조(2) 및 (3))

1. 청구항 1-8
청구항 1의 제1 내지 4 튜브 및 3웨이 밸브를 포함하는 주사제 조제 키트 및 청구항 7의 제1, 2 튜브, 분말
약제 용기 및 희석액 팩을 포함하는 주사제 조제 키트는 인용문헌들 어디에도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
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습니다.
따라서 청구항 1, 7 및 이를 인용하는 청구항 2-6, 8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습니다.

2. 청구항 9-14
청구항 9는 청구항 1-7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른 주사제 조제 키트를 포함하는 주사제 조제 시스템에 관한
것으로,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항 1-7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습니다.
따라서 청구항 9 및 이를 인용하는 청구항 10-14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습니다.

3. 청구항 15-23
청구항 15, 23은 각각 청구항 1, 7에 따른 주사제 조제 키트를 이용한 주사제 조제 방법에 관한 것으로, 앞
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항 1, 7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습니다.
따라서 청구항 15, 23 및 이를 인용하는 청구항 16-22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습니다.

II. 산업상 이용가능성(PCT 제33조(4))

청구항 1-23은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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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

청구범위, 명세서 및 도면의 명료성에 관하여 또는 청구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
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.

청구항 19는 주사제 조제 방법에 관한 발명이나, 시스템에 관한 발명인 청구항 14를 인용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청구항 19는 보호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, PCT 제6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
습니다.
(참조: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는 청구항 19가 청구항 15를 인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작성되었습니
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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